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호2020-    

행정처분 공고

의료기기 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

어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4 4 .

2020.  3.  19.
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

처분대상1. 

업  종 ○ 의료기기 수입업 : 

성  명 위드알앤에이 대표 홍 태 : *○ ㈜

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 : 56-1○ 

처분사항2. 

 ○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자(‘20.3.30. )

처분사유3. 

 ○ 소재지 멸실

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  - 

근거법령4. 

 ○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제 호36 1 23「 」 

 ○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 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 호58 [ 8] . 35「 」 Ⅱ

고지사항5. 

 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 

날부터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일 이내에 우리 청90 180 또는 중앙행정 

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

터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 90 1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

제기할 수 있습니다. 


